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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서번호  대의협 제 689-12887 호

시행일자  2021.  1.  18.

수    신  수신처 참조

참    조  

제    목 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의 건

1. 의료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「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2건)」

에 대한 의견을 요청해 왔는 바, 귀 회에 동 개정법률(안)을 송부하여 의견을 조회하오

니, 검토하시어 2021. 1. 25.(월)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  음 -

   가. 요청사항 : 상기「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2건)」에 대한 의견

   나. 제출기한 : 2021. 1. 25.(월)

   다. 제 출 처 : 대한의사협회 보험정책국 의료정책팀

      (E-mail : sjeah@hanmail.net / fax : 02.796.4487/ ☎ 02.6350.6531)

# 붙임 : 보건복지부,「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2건)」에 대한 의견요청 공문 일체.  끝.

대 한 의 사 협 회 장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수신처 : 16개 시도의사회장, 대한의학회장(26개 전문학회장), 대한개원의협의회장, 각

과개원의협의회장, 대한전공의협의회장,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, 대한병원의

사협의회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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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서번호 : KAPPN 21-01-04 

일    자 : 2020년 1월 22일  

수    신 : 대한의사협회 보험정책국 

참    조 :  

발    신 : 대한신경과의사회 회장 이은아 

제    목 :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출의 건 

 

1. 귀 원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. 

2. 금번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(의안번호 6668 / 의안번호 7225)에 대한 의

견 제출과 관련하여, 다음과 같이 대한신경과의사회 의견을 제출 드리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

기 바랍니다. 

 

 

- 다 음 – 

 

[치매관리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] 

 

[대한신경과의사회의 의견] 

① 의안번호 6668 (강선우 의원 대표발의) 개정안에 대한 의견 

 치매 안심병원은 공공노인병원 뿐만 아니라, 민간병원도 지정을 받을 수 있게 제도 보

안이 필요함. 공공노인병원만 시설∙인력∙장비 지원을 해주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되므로 

이번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적극 반대함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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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의안번호 7225 (김두관 의원 대표발의) 개정안에 대한 의견 

 우리나라는 이미 “치매”라는 질환에 대해 인식개선과 함께, 치매 조기검진 및 치료와 

관리 시스템이, 선진국 보다 더 잘 구축되어 있고 치매라는 병증에 대해 기피하기보다

는 적극적인 예방 및 치료와 관리를 하고 있는데, 굳이 치매 라는 병명을 “인지저하

증” 으로 명칭을 바꾸어서 혼돈을 야기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판단됨.  

인지저하증 이라는 명칭은 경도인지장애 와도 혼돈이 되고, 치매에 관한 제도적인 정

책을 수행할 때도 애매한 기준이 되어 정책적 혼란을 일으킬 것이 분명함으로, 이번 

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적극 반대함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대 한 신 경 과 의 사 회       회  장         이   은   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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